
영업대상구역이 한정되어 있는 영업

'관계 법령에 의하여 영업대상구역이 한정되어 있는 영업'이 폐업된 경우 다른 영업이 폐업된 경우

와 달리 3년간의 영업이익에 상당한 영업 손실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는 것은, 관계 법령에 의

하여 영업대상구역이 한정되어 있는 관계로 영업장소를 영업대상구역 외의 장소로 이전할 경우 같

은 영업을 계속 할 수 없도록 법적 제한을 받게 되는 영업에 대하여는 영업 여건 등 사실상의 이유

로 같은 영업을 계속할 수 없도록 법적 제한을 받게 되는 영업에 대하여는 영업 여건 등 사실상의 

이유로 같은 영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되는 경우와는 달리, 사업자가 상실하게 된 종전 영업구역 내에

서의 영업에 관한 지위 내지는 이익을 보상하여 주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. 간이상수도사업의 급

수구역이 일정한 지역에 한정되어 있었고 택지개발사업로 인하여 당해 구 또는 인근 구에서 더 이

상 영업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, 이는 그 시설의 간이성, 급수량 및 급수인구의 제한 등 사업 

자체의 성격이나 인근 지역에서의 영업 여건 등의 사실상의 이유에 기인한 것이지 수도법 등 관계 

법령에서 간이상수도사업의 급수구역을 한정함으로 인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, 간이상수도사

업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시행규칙 제24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'관계법령에 

의하여 영업대상구역이 한정되어 있는 영업에 해당하지 않는다. (대법원 1999.04.09. 선고 97다

53656 판결)


